
            

1.「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

한 조례」제6조(입법예고 대상) 및 제7조(예고방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 드리오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18.9.5.(수)까지 검토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8. 8. 16(목)~9.5(수)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게재

다.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어르신 돌봄시설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

례」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제정안 검토의견 사유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특

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서

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서울시노인복지협회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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